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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http://www.kait.or.kr

문의 : 유통망지원팀 정범석 팀장, 이학열 과장(02-580-0785)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 도입

유선통신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유선통신 4사는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승낙제란 판매점이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제를 운영 중이다.

현재 유선통신 판매점은 온라인 및 텔레마케팅 판매, 방문판매, 개인 딜러 등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인해 판매점 현황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고,

판매점 수의 추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판매점의 과도한 보조금 및 경품 

지급 등의 불·편법 판매사례와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해지 제한 등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통신 4사는 사업자 자율적으로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유선통신 분야까지 

확대·도입하여,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를 하는 일부 

판매점의 관리 개선 및 유선통신 시장 과열 방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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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는 중립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

협회(이하 KAIT)가 유선통신 4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게 되며, 사전

승낙제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www.ictmarket.or.kr)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 후 실제 매장 운영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 사업자 협의에 

의한 최소 기준의 현장점검을 거쳐 승낙서를 발급하고, 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매장 내에 게시 또는 판매사이트 모든 페이지에 

승낙서 이미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신고센터 및 시장 모니터링 운영 등으로 판매점을 점검하고 

불·편법 영업행위 판매점이 신고 또는 적발될 경우, 경고 및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조치를 통하여 상시·정기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KAIT 노영규 부회장은 “유선통신 사전승낙제 시행으로 인해 유·무선을 

통합한 통신시장 전반의 현황 파악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유통점 관리·

운영·지원 방침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의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